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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 보험계  과 

제1조(보험계  ) 

①보험계  보험계  청 과 보험  승낙  루 집 다.(  “보험계 ”  “계 ”, “보

험계 ”  “계 ”, “보험 ”  “ ”라 다)

②  보험 가 계 에 적   경 에  승낙  거절  수 습 다.

③  계  청  고 제1  보험료   경 에 건강 단    계  청 , 

건강 단   계  단 ( 단  경 에  종 단  말 다)  30  내에 승낙 

또  거절 여  , 승낙  에  보험가 (보험 )  다. 그러나 30  내에 

승낙 또  거절  가  승낙  것  다.

④ 가 제1  보험료  고 승낙  거절  경 에  거절  께   계 에게 돌  

드 , 보험료   간에 여  보험  보  정 (  “ 정 ” 라 

다)+1%  연단  복  계   여 다. 다만, 제1  보험료  신 드  납

  승낙  거절  경 에  매  취   여  다.

제2조(청  철 )

①계  청   날 또  제1  보험료  납  날  15  내에 그 청  철  수 습

다.

②계 가 청  철  에   청  철  접수  날  3  내에 그 보험료  계

에게 돌  드 , 그  다 날   간에 여  보험  보험계

(  “보험계 ” 라 다)  연단  복  계   여 다. 다

만, 제1  보험료  신 드  납   청  철  경 에  매  취   여 

 다.

제3조(   무 등)

①  계  체결   계 에게   청  본  드 고   내  여 

드 다. 다만, 전 거래 본  제2조 제5 에  컴퓨  여 보험거래   수  

정  가  ( )  여 계  체결  에  청  본  드   수 

습 다.

② 가 제1 에  제공    청  본  계 에게 전달  거나   

내     또  계  체결   계 가 청 에 (날 (  찍 )

 포 다)    에  계  청  3개월 내에 계  취  수 습

다. 

③제2 에 라 계  취  경 에   미 납  보험료  계 에게 돌  드 , 보험료

  간에 여 보험계  연단  복  계   여 다.

제4조(계 내  경)

①계   승낙   다   경  수 습 다.  경  승낙   거나 



보험가 (보험 )  에 여 드 다.

  1. 연 개시시   연 간 

  2. 보험료 납 주 , 수   납 간

  3. 납 보험료

  4.  계  내

②계  제1  제1  연 개시시   연 간  연  개시전에 제든  경  수 

습 다.

③  제1  제3  규정에 여 납 보험료  감 고   경  그 감    것

 보  다.

제5조(계    전)

①계  계   전에  제든  계   수 습 다.  경   

 계 에게 여 드 다.

②계  보험 간   다  연 저  또  다  (조 제  시 에  정  

연 저  취  )  연 저  계좌 체  여 계  전  수 습 다.

③제2 에 라 계  전  경   감 원  시( 연 6155-00007, 2001.1.11)  

가 정  에 라 , 미경과 보험료적  등 제 에   정  계

전수수료(【 5】계 전 수수료 참조)  차감   계좌 체 여 드 다.

④제2 에 라 계  전  경  에 거 득   가  과  습

다.

⑤다  경 에  계 전  제 다.

1. 전신청     조 제  시 에  1 당 납  과  

   경 ( 전  에  거절)

2. 계 전  존계좌    경

3. 계  ( ) 여 전  경

4. , 가  또   등  정  계  전  경

  - , 가  등 적   제  계

  - 보험계   계       계

5. 다  계  전  경

  - 보험 고가 생 여 연  고 거나 보험료  납 제가 적  계 (

    포 다)

  - 보험 고 생  보험   정   계 (  포 )

⑥계 가 미 실   보험  계  다  연 저  전 고   경   제12조(보

험료 납 연체   계  ( 복))에 정  에 라 계  ( 복)   

에 여 전처   수 습 다.

제6조(계  제 택 등)

①  계   정  에 라 납  보험료에 여 득공제( “연 저 보험료 득공

제”라 다)   수 , 연 득에 여  득  납 여  다.

②제1  연 저 보험료 득공제  경  계  5년 내에  계   경 에  매

년  (240만원   다)  계 에 2%  곱   가  과 다. 



그러나 다  각   가 에 당  경 에  그러  다.

1. 계  망

2. 천 ․

3. 계  퇴

4. 계  주

5. 계 가 근무   폐  또  계 가   폐

6. 계  3개월  원 료 또    ․ 병  생

7. 연 저  취   정 , 가․ 가  취 , 결  또  파 고

③계 가 연  개시  전에  계  거나 연  태   경 에  

에  정  에 라 득  납 여  다. 

④제1  내  제3  규정   계 에만 적  , 가  에  적   다.

제7조(계  )

제1보험 간(계  연  개시  전  말 다.  같습 다)  보험 가 망

여 계  수  에  그  “보험료  책 비  ”에  정  에 라 

가 적  책 비  여 드 고  계     가  다.

제8조( 계정  )

①  1개  계정 (2개  계정   경  각각“개  계정” 라 고, 1개

 계정  “ 계정” 라 다)  정 여  계  보험료  책 비 에 

 가 정  에 여 다.

②제1  내 에  고 보험 감 규정에  계정  정  전에  계정에  

보험  과   계 여 다.



제 2  보험료  납 (계  주  무)

제9조(보험료  납 주   )

①보험료  납 주  월납 또  3개월납  다.

②계  제2   보험료  납  납 여  다.  경   계 에게 수

  드 다. 다만, ( 체  포 다)  여 보험료  납  경 에  

그   빙  수  갈 다.

③보험료  납   300만원  ( 든 연  저  계  말 다)  다. 다

만, 보험료 미납   제12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  ( 복))에  

정  ( 복)보험료  납  경 에  ( 복)보험료 내에    적

 다.

제10조(보험료  동 납 )

①제11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( )  계  )에 규정  납 고( ) 간  경과

 전  계 가 보험료  동   신청  경  제21조(보험계 )에  보험계

 보험료가 동적   계  게 다.

②제1  규정에  과 보험료  동 납  다 날  그 다  보험료  납 고(

) 간  (  보험  보험계  적 여 계 )    당  보험료가 

납  것  계  과 계 에게   든  계 에  계  

에  든 채무  뺀  과  경 에  보험료  동 납     수 

습 다. 

③제1   제2 에 라 보험계  동납  보험료  1년  고   그  

간에  보험료  동 납   계  에  신청   다.

④보험료  동 납  여  경 에  동 납 전 납 고( ) 간  끝나  날  다

날  1개월 내에 계 가 계   청  에   보험료  동 납  

 것  여 그 청 에 라 처 다.

제11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( )  계  )

①계 가 제2   보험료  납  납   에  납  다 날  납

  달  다 달 말  납 고( ) 간  ,  제3 에  정  에 

라 고( ) 고 납 고( ) 간 에 보험료가 납   경  납 고( ) 간  

끝나  날  다 날 계  다. 납 고( ) 간 에 생  고에 여  

정  보험  다. 

②보험료 수   문수  또  계   수납  정   경 에  

문수   또   납  미  여 계 가 보험료  납   경 에

 납  3개월   날  납 고( ) 간  여 제1  적 다. 다만, 

가 다시 수  거나  납  다시   경 에  그 수  또  

 15   날   납  다.

③제2   보험료가 납  납  여 보험료 납  연체  경 에  계



(   보험  경  정  수  포 )에게 납 고( ) 간 에 연체보험료  납

여  다  내 과 납 고( ) 간  끝나  날  보험료  납   경  납

고( ) 간  끝나  날  다 날  계  다  내 (  경  계   에  

시 과 보험계 원  계  수 다  내  포 )  납 고( ) 간  끝

나  15  전   또  전 ( 녹 )  드 다.

④제1 에 라 계   경 에  제14조( )에 라  계 에게 

다.

제12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  ( 복))

제11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( )  계  )에 라 계  나  

  경  계   날  2년 내에 가 정  절차에 라 계  (

복)  청  수 , 가  승낙  에  ( 복)  청  날  연체보험료에 

정 +1% 내에  가 정   계   여 납 여  다.



제 3   보험 등  (  주  무)

제13조(연  )

①계 가 보험료  납   제1보험 간 종료시점에  계   에   “보험료  

책 비  ”에 정  에 라 계  연 (  “연 연 ” 라 다)  

연 간동  매년 계 당 에 계 에게 여 드 다. 다만, 계  청   

경 에  월, 3개월 또  6개월 단  여 드 다.

②제1  연 연  보험계  동 나 보험료  납 에 라 달라  수 습 다.

제14조( )

①  에  계   경 에   “보험료  책 비  ”에 

라 계 다.  순보험료(납  보험료에  비  공제  보험료  말 다.  같습

다)에 여  제1  보험료   날  보험료 납 경과 간에 라 보험계

 - 2%(  “적 ” 라 다)  적 다. 다만, 보험 간 에 보험계  경

 경 에 경  시점 에  경   적 , 저보  연2.0%  다.

②  경과 간  에   계 에게 제공 여 드 다.

제15조(계 당  )

①  계 당   년 말에 연  수  계 여 수  적 에 

 수  과  경 에  그 과   내에  감 원  정  에 라 

계   계 당 비  적 다.

②  제1  계 당 비   감 원  정  에 라 계 당  계

여 래  같  여 드 다.

1. 계  종료  경 에  보험  또  에 여 드 다.

2. 연 개시  래  전  적  계  당 비  제13조(연  )에  정  

연  과 동 게 여 드 다. (  “ 연 ” 라 다)

3. 연 개시  에 생  계  당 비  감 원  정  에 라 계

당  계 여 매  연 에 여 드 다. (  “가 연 ” 라 다)

③  당  결정  에  그 내역  계 에게  드 다.

제16조( 시 )

보험 청 , 당 청 , 보험료 또   청  2년간   시 가 

다.



제 4   보험   등  절차

제17조(주 경 )

①계  주  또  연락처가 경  경 에  체  그 경내  에  다.

②제1 에  정   계 가   경 에  계 가 에  종  주  또  연락

처    적  달에  시  난 에 계 에게 달  것  다.

제18조(보험수  정)

 계 에  제13조(연  )  연 에  수  계   보험  동  

다.

제19조(  )

①  계   수  청 에 여   경  청  3  내에 

  여 드 ,  청  날  다 날   간  정 +1% , 그 

  다 날   간  보험계  연단  복  계   여 

  다.

②  연  시 가 래  에  래  7  전에 그    계  또  

수 에게 드 , 그     경 에  가 생  날  다

날   청  간  정  연단  복  계   여 다.

③ 가 제2  규정에 여 계  또  수 에게  경  연  또   다  각

  에  정   연단  복  계   여 다. 

  1.  경  가 생  날  다 날  청  간  1년 내  간

      정  50%, 1년  과  간  1%  적 다.

  2. 연  경  가 생  날  다 날  청  간  보험만  간

      정  적 고, 보험 간만  다 날  1년 내  간  정  50%, 1년

     과  간  1%  적 다.

제20조(계 내  )

 보험계  체결   등   판단 료   여 다  각   계  

 보험  동   다  보험 (보험  무    포 )  보험  단체 등에

게 제공  수   경   신 정보    보 에   제23조(개 신 정보  제

공․ 에  동 )  동  시  제12조(개 신 정보 제공․ 에  동  등)  규정  

다.

  1.계   보험  , 주민등   주

  2.계 , 보험종 , 보험료, 보험가  등 계 내

  3.보험 과 각종    등 내

  4. 보험    병에  정보

제21조(보험계 )



①계   계   내에  가 정  에 라   수 습 다. 그러

나, 순수보 보험 등 보험  종 에 라 보험계  제  수  습 다.

②계  제1  규정에  보험계 과 그  제든   수   

 에   보험  가 생  보험   날 또   등  

가 생  날에 제 과 계  수 습 다.

③제2  규정에  고  제11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( )  계  )에 

라 계   에  시 과 보험계  원  계  수 습 다.

④   납 연 등    계   수 ,  경   10 전

 계 에게 그 내   여  다.

⑤계 가 제1    계  제5조(계    전)에 여 계  전

고   경 에  제1  내  제3 에  계   나     경

에 여 전  수 습 다.



제 5  조정 등

제22조(  조정)

계 에 여   경   당  또   계 과  감 원 에게 조정  

신청  수 습 다.

제23조( 원)

 계 에   계  주   원  다. 다만,  계 가 여 

원  달  정  수 습 다.

제24조(  )

①  신 실  원 에 라 공정 게  여   계 에 라 다 게  

다.

②   뜻    경 에  계 에게 게 다.

제25조( 가 제  보험 내  )

보험 계  등  집과정에   (각종 점포  점 포 )제  보험 내 (계  청

  여 만든  등  말 다)  내    규정과 다  경 에  계 에게 

 내  계   것  다.

제26조(  책 )

 계 과 여 원, 보험 계   점  책   여 생  에 

여 계 규  에  정  에 라  책  집 다.

제27조( 보험 에  보 )

가 파  등  여 보험  등    경 에  보 에  정  에 라 

그  보 다.

제28조( 거 )

 에  정    민   다. 



    연 저 보험

복  노  연 보험0505 



1. 망 담보 

제1조(보험계  ) 

① 보험계  보험계  청 과 보험  승낙  루 집 다.(  “보험계 ”  “계 ”, 

“보험계 ”  “계 ”, “보험 ”  “ ”라 다)

②  보험가 (보험 )에  보험 (  “ 보험 ”라 다)가 계 에 적  

 경 에  승낙  거절  수 습 다.

③  계  청  고 제1  보험료   경 에 건강 단    계  청 , 

건강 단   계  단 ( 단  경 에  종 단  말 다)  30  내에 승낙 또  

거절 여  , 승낙  에  보험가 (보험 )  다. 그러나 30  내에 승낙 또  

거절  가  승낙  것  다.

④ 가 제1  보험료  고 승낙  거절  경 에  거절  께   계 에게 돌  

드 , 보험료   간에 여  보험  보  정 (  “ 정 ” 라 다)+1%  

연단  복  계   여 다. 다만, 제1  보험료  신 드  납   승낙  

거절  경 에  매  취   여  다.

제2조(계 내  경)

① 계   승낙   다   경  수 습 다.  경   승낙   

거나 보험가 (보험 )  에 여 드 다.

  1. 보험료 납 주 , 수   납 간

  2. 보험가

  3. 보험수 (  “수 ”라 다)

  4.  계  내

②  계 가 제1  제2  규정에 여 보험가  감 고   에  그 감  

  것  보 ,  여 가 여     에  제14조(

)에 라  계 에게 다.

③ 계 가 제1  제3  망보험  수  경 고   에  보험  가 생  

전에 보험  동   다.

제3조(계    전)

① 계  계   전에  제든  계   또  전   수 습 다.  경

  드 다.

② 연 저 보험 복  노  연 보험0505 보 (  “보 ” 라 다) 제5조(계  

   전)에 라 계  전  경 에    것  간주  

드 다. 다만, 보험 고  생 나 보험   정   경 에  보  제5조(계

   전)  규정에  고 전 여 드  다.

제4조( 보  계 )

①   고에 여 가 제11조( 보험 )  보험   에  남  



보험 간에   계  보험가  감  , 제10조( 망보험 )  망보험  또  

제11조( 보험 )  고 보험   에  그 보  원  생   

  계  다.

② 제1 에 라 계   경 에      다.

③ 제8조(보  )에  정  고   보험 간  보험 가 망  경 에  “보험

료  책 비  ”에 라 가 적  망 당시  책 비  여 드 고  계

 그   가 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보험 , 수 , 또  계  고   망  경 에  제9조

(보   ) 제2  규정  다.   

제5조(  보  시   종 )

①  보  보험가 (보험 )에  보험 간  첫날  4시에 시  날 

 4시에 끝납 다.  경  시각  보험가 (보험 )  시에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정   제1  보험료   전에 생  에 

여  보   다.

③ 가 계  계  청 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  승낙  전에 계

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  보 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보   다.

1. 제1 에  정  보  개시   경

2. 제17조(계 전  무)  규정에 여 계  또  보험 가 에  내  또  건강

   단 내  보험   생에  미쳤  가  경

3. 제19조(  무  과)  규정  여 가 보    수  경  

제6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( )  계  )

① 계 가 제2   보험료  납  납   에  납  다 날  납

  달  다 달 말  납 고( ) 간  ,  제3 에  정  에 

라 고( ) 고 납 고( ) 간 에 보험료가 납   경  납 고( ) 간  끝나

 날  다 날 계  다. 납 고( ) 간 에 생  고에 여  정  보

험  다. 

② 보험료 수   문수  또  계   수납  정   경 에 

문수   또   납  미  여 계 가 보험료  납   경 에

납  3개월   날  납 고( ) 간  여 제1  적 다. 다만, 가

다시 수  거나  납  다시   경 에  그 수  또  

15   날   납  다.

③ 제2   보험료가 납  납  여 보험료 납  연체  경 에  계

에게 납 고( ) 간 에 연체보험료  납 여  다  내 과 납 고( ) 간  끝나

 날  보험료  납   경  납 고( ) 간  끝나  날  다 날  계  

다  내 (  경  보험계 원   과  에  과 보험계

원  계  수 다  내  포 )  납 고( ) 간  끝나  15  전   또  전

( 녹 )  드 다.

④ 제1 에 라 계   경 에   계 에게 다.



제7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  ( 복))

① 제6조(보험료  납 연체시 납 고( )  계  )에 라 계  나 

   경  계   날  2년 내에 가 정  절차에 라 계  (

복)  청  수 , 가  승낙  에  ( 복)  청  날  연체보험료

 에  연체  (보 보험료에  정 +1% 내에  가 정   계

)  여 납 여  다.

② 계  ( 복)에 여  제1조(보험계  ), 제5조(  보  시   종 ), 

제17조(계 전  무)  제19조(  무  과)  규정  다.

제8조(보  )

①  보험 가 보험 간(  보  시  날  보험 가 보  연  종료연

에 달   계 당  전  간  말 다.  같습 다) 에 격 고  연  

래  고(  “ 고”라 다)  신체( 수, 족, ,  등 신체보조  제 다.  

같습 다)에   에  그  여 생  (  “ ”라 다)   계 에 

라 보 여 드 다.

② 제1  에  가스 또  물  연 게  시에 , 수 또  취  에 

생   포 다. 그러나 균  식물 과 습적  , 수 또  취  결과  

생   에 포  다.

제9조(보   )

①  래   원  여 생   보 여 드  다.

1. 보험  고

2. 수  고 . 그러나 그 수 가 보험  수  경 에  그 수 에 당  보험

    제  나  보험  다  수 에게 다.

3. 계  고

4. 보험  , , 미수,  죄  또  폭 (다만,  정당 , 

   난  정당  정  경 에  보 여 드 다)

5. 보험  병

6. 보험  심신 실 또  정신

7. 보험  신, (제 절개 포 ),  또  과적 수술, 그  료처 . 그러나 

     가 담    경 에  보 여 드 다.

8. 보험  

9. , ,  또   비슷  천

10. 전 ,  무 , , 내란, , 폭동, ,  들과  태

11. 연료 물 (  끝난 연료  포 다.  같습 다) 또  연료 물 에 여 염  

    물 (원 열 생 물  포 다)  , 폭  또  그   에  고

12.  제11    쬐  것 또   염

②  제1  제1  내  제3  가 생  에   계   수   경  다

과 같  다.

1. 제1  제1  경 에  미 납  보험료  계 에게 돌  드 다.

2. 제1  제2  경 에    보험 에 당   계 에게 



   다.

3. 제1  제3  경 에  미 납  보험료  돌 드  다.

③  다  정   보험 가 , 무 또  동  동 적  래에 열거   

 동 에 생  에 여  보 여 드  다.

1. 전문등 (전문적  등  여  또  빙  내 거나 수  술, 경험, 전

   등  말 다), 라  조종, 스 다 빙, 스쿠 다 빙, 라  또

  비슷  험  동

2. 보 , 동차 또  에  경 , 시 , (   연습  포 다) 또  시

전(다만, 공 에  시 전   동  생   보 여 드 다)

3. 승무원, , 공, 그 에 에 탑승  것  무   람  무  에 탑승

고  동

제10조( 망보험 ) 

①  보험 가 제8조(보  )에  정  고   고 그 접결과  고  

1년 내에 망  에  보험가 (보험 )에    보험가  전  

망보험  수 에게 여 드 다.

② 보험 가 탑승  공  또   조난 또   보험  생 가   

태에  정  보험  망  정 여 공  망보고에 라 적에 망   경

에  그 고가 생  에 보험 가 망  것  다. 그러나 망보험   에 

보험  생존   경 에   보험  수 다.

제11조( 보험 ) 

① 고 보험  :  보험 가 제8조(보  )에  정  고   고 그 

가   접결과  고  1년 내에 신체   거나 또  그   

실(  “ ”라 다)  (< 1> 참조.  같습 다)에  정   80%

에 당  (  “고 ”라 다)가 남  경 에  고  보험가

(  “고 보험 ” 라 다)  수 에게 여 드 다.

② 보험  :  보험 가 제8조(보  )에  정  고   고 그 

가   접결과  고  1년 내에 신체   거나 또  그  

실(  “ ”라 다)  에  정   80% 미만에 당  

(  “ ”라 다)가 남  경 에  에  정    보

험가 에 곱 여  (  “ 보험 ” 라 다)  수 에게 여 드

다.

③제1   제2 에  고  고정   만 료종결  시적  나 나  

나 그 간  5년  에   정 고 당   20%    

여 제1   제2  적 다.

④제1  내  제3  보험     고  180  나  

정   경 에  고  180   날  단에 여 고정  것  정  

태    결정 다. 다만, 그  보   수  간 에 태가  

 경 에  그  태     결정  에 판정 

시 가  정  경 에  그에 다.



⑤ 에 당    보험  , 연 , 신  또   등에 계  

신체  정 에 라  에 여  결정 다. 다만,  각 

 저  정 에   에 여  보험   

다.

⑥같  고   가   가 생  경 에    여 다. 다

만,  각 신체  판정 에   정  경 에  그 에 다.

⑦제6 에  고 동  신체 에  2가   가 생  경 에  

 고 그  높   적 다. 다만,  각 신체  판정 에   정

 경 에  그 에 다.

제12조(다  신체  또  병  )

① 보험 가 제8조(보  )에  정    경  미 존  신체  또  병  

 또  제8조(보  )에  정    에 그 원   고  계   

생  나 병   제8조(보  )에  정  가 게  경   그 

  에 당   결정 여 다.

② 정당   보험 가 료  게 거나 또  계 나 수 가 료  여 주  

 여 제8조(보  )에  정  가 게  경 에  제1 과 같   다.

제13조(보험  )

① 가 여   나  고에  보험  제11조( 보험 )에  정  고

 보험가   다.

②  나  고  제10조( 망보험 )에  정  망보험 과 제11조( 보험 )에  정  

보험  여   경   각각 여 드 다. 그러나 제11조( 보험

)에  정  고 보험  가 생  에  제10조( 망보험 )에  정  망보험

  다.

제14조( )

①  에  계   경 에   “보험료  책 비  ”에 

라 계 다.

②  경과 간  에   계 에게 제공 여 드 다.

제15조( 시 )

보험 청 , 당 청   보험료 또   청  2년간   시 가 

다.

제16조(보험  청  실)

계 , 보험  또  수 가   또  보험  청 에  에 고  실과 다  것

 거나 그  또  거  조 거나 조  경 에  보험  또  수  에 

 보험  청  실 다.

제17조(계 전  무)

계 , 보험  또  들   청 시(건강 단   경 에  건강 단시 포 ) 청 에



 문  에 여 고  실  드시 실  (  “계 전  무”라 , 

 “고 무”  같습 다) 다. 그러나 료  제3조( 료 )에  정  종 병원  병원에

  또  개  실시  건강 단  본 등 건강 태  판단  수  료  건강 단  신  

수 습 다. 

제18조(계   무)

①계  또  보험  계  맺   보험 가 그  또  무  경( 가  전 가 

 전   또  무  경  등  경  포 다) 거나 동차 또  원동  

전거  접 게  경 에  체   에 고 보험가 (보험 )에 

  다.

②  제1 에 라 험  감  경 에  그 차 보험료  돌 드 , 험  가  경 에  

  날  1개월 내에 보험료   청 거나 계   수 습 다.

③제1  에 라 보험료   내   경   청 에  계 가 그  게   

,   또  무가 경  전에 적  보험료 (  “ 경전 ” 라 다)   

또  무가 경  에 적   보험료 (  “ 경  ” 라 다)에  비 에 라 

보험  감 여 다. 다만, 경   또  무  계  고  생  에 

 그러  다.

④계  또  보험 가  또  무  경 실  에   경  경   

경전 보다 높  에   동 실  날  1개월 내에 계  또  보험 에게 제

3 에  보   보 고 에 라 보험  다.

제19조(  무  과)

①  래  같  실   경 에   생여 에 계   계   수 습

다. 

1. 계 , 보험  또  들   고  또   과실  제17조(계 전  무)  

고 그 무가  에 당  경  

2. 뚜  험  가   제18조(계   무) 제1 에  정   무   

 

② 제1  제1  경 에  고 다   나에 당  경 에   계   수 습

다.

1. 가 계 당시에 그 실  거나  과실  여   

2. 가 그 실   날  1개월  났거나 또  보 개시  보험  가 생

 고 2년(건강 단   보험  경 에  1년)  났  

3. 가  계  청 시 보험  건강 태  판단  수  료(건강 단  본 등)에 

여 승낙   (계  또  보험 가 에 제  료  내    고

 실과 다 게  에  제 )

4. 보험  집  (  “보험 계  등” 라 다)가 계  또  보험  계 전  무

   경 (청 에 계  또  보험 가   경  제 ) 

③ 제1 에  계  가 생 전에 루  경 에   다.

④ 제1  제1 에  계  가 생 에 루  경 에  그  보 여 드

 , 계 전  무 실뿐만 라 계 전  무   에 당  



 “ 거가  경   제  수 습 다”라  문  께 계 에게   

드 다. 또   경 에   또  미 납  보험료  많   다.

⑤ 제1  제2 에  계  가 생 에 루  경 에  그  제18조(계   

무) 제3  또  제4 에 라 보 여 드 다.

⑥ 가 제1 에 당  실  생  것  닌 것   에  제4 에 계  보 여 

드 다.

제20조(계 취  제 )

 보 개시  보험  가 생  고 2년(건강 단   보험  경 에

 1년)  났  에  민  제110조( , 강 에  시)  에  취   

다. 그러나 계  또  보험 가 단, 물복  수단  단절차  과 거나 

단  ․ 조 또  청  전에  또  에  단 정     숨 고 가  등  

뚜   에 여 계   가  경 에  보 개시  5년 내

(  실   날  1개월 내)에 계  취  수 습 다. 

제21조(보험수  정)

계  수  정  수  수  정   에  제10조( 망보험 )  경  

보험  , 제11조( 보험 )  경  보험  다.

제22조(  )

① 계 , 보험  또  수  고가 생  것   에  체  그 실  에  

다.

② 계 , 보험  또  수 가 제1   게 여 가 가  에   그 가

  보 여 드  다.

제23조(보험  등 청 시 비 )

① 계 , 보험 (또  수 )  다   제 고 보험  또   청 여  

다.

1. 청 ( 식)

2. 고 ( 망 단 , 단 , 원 료  등) 

3. 신 (주민등  또  전  등  착  정  신 , 본  닌 경

   본  감  포 )

4.  수 가 보험  등  수 에 여 제  

② 병원 또  원에  제1  제2  고   경 , 그 병원 또  원  료  제3조

( 료 )에  정  내  병원 나 원 또   동등 다고 정   료  

다.

제24조(보험  )

①  제23조(보험  등 청 시 비 )에  정  청  접수  에  접수  고 

그  접수  날  보험  3  내에 여 드 다.

② 가 보험   조    여 제1   과가   경 에



 체적  정  보험  또  수 에게 여 드 다. 

③ 제2 에 여 가적  조 가 루  경 ,  보험  또  수  청 에 라 

가 정  보험  50% 당  가 보험  여 드 다. 

④  제1  규정에 정  내에 보험    에  그 다 날  

 간에 여 보험계  연단  복  계   보험 에 여 드

다. 그러나 계 , 보험  또  수  책    연  에  그 당 간에 

  여 드  다.

⑤ 계 , 보험  또  수  제19조(  무  과)  여 료  또  민건

강보험공단, 경찰  등 공 에   조 에 동 여  다. 다만 정당   에 

동   경  실  끝날   보험  연에    

다.

제25조(보험    경)

① 계 (보험   생 에  수 )   에  정  에 라 보험  전

 또  시   경  수 습 다. 

②  제1  규정에 여 시  여  경 에  그 미  에 여 정

 연단  복  계   여 ,   시   경 에  

정    다.

제26조( 규정)

 에  정    보 (단, 제6조(계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)  

규정  제 다)  다. 



1-1. 료비담보 가

제1조(  보  시   종 )

①  보  보험가 (보험 )에  제1보험 간(  보  시  날  보험

가 (보험 )에  보험 (  “ 보험 ”라 다)가 연 저 보험 복  노  연

보험0505 보 (  “보 ” 라 다)  연 개시연 에 달   계 당  전

 간  말 다.  같습 다)  첫날  4시에 시  날  4시에 끝납 다.

  경  시각  보험가 (보험 )  시에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정    가 (  “ 가 ” 라 

다)  제1  보험료   전에 생  에 여  보   다.

③ 가 계  계  청 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  승낙  전에 계

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  보 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보   다.

1.제1 에  정  보  시 가 개시   경

2. 망 담보 (  “ ” 라 다) 제17조(계 전  무)  규

  정에 여 계  또  보험 가  에  내  또  건강 단 내  보험   

생에  미쳤  가  경

3.  제19조(  무  과)  규정  여 가 보    수  

  경  

제2조(보  )

① (  “ ”라 다)  보험 가 제1보험 간 에  제8조(보  )에

 정  고   고 그 접결과   료   경 에  1 고 다  가  

보험가   보험 가 실제  담  료비 전  수 에게 여 드 다. 그러

나,  경 에  고  180   다.

② 제1 에  고 보험 가 민건강보험  적   경 ( 동차 고, 보

고 등  포 다)에  생  료비  50% 당  1 고당  가  보험가  

 다.

③ 제1   제2 에  고 래  각 에 당  비  보험   다.

1.  등  보신  비

2.병실료 차 (실제 병실과 병실과  병실료차 ). 다만, 가 료  득  병실

  보다 원료가 비싼 병실(  “ 병실” 라 다)에 원 여  다고 판단 여 병실에 

  원  경 에   , 병실  정  득  병실에 원  에  7  

  내에   다.

3. 료  무  제비 (TV시청료, 전 료, 제 료 등), 당  가  고단  제 여

  비 ,  적 견과 계  검 비

④ 제1  또  제2  비 에 여 보험   다수  보험계  체결   경 에  각

각  계 에 여 다  계   것  여  보 책  계  제1  또  제2  

비  과  ,   보험계 에  보 책   계 에  비 에 라  

료비보험  여 드 다.



< >

다수계 에 당  보험종  제3보험  ․ 병․간병보험  보험  종 ․

․개 연 ․퇴 보험  다

제3조( 가  )

①  제4조( 보  계 )에 라  계   에   가  계  

다.  경    가    다.

② 제1     계   경 에   그  적   가  책 비

 여 드 다.

③ 제2  규정에  고 보험 , 수  또  계  고   망  경 에  

 제9조(보   ) 제2  규정  다.

제4조( 규정)

 가 에  정    보 (단, 제6조(계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

)  규정  제 다)  (단, 제10조( 망보험 )  제11조( 보험 )  규정  

제 다)  다.



1-2. 원비담보 가

제1조(  보  시   종 )

①  보  보험가 (보험 )에  제1보험 간(  보  시  날  보험

가 (보험 )에  보험 (  “ 보험 ”라 다)가 연 저 보험 복  노  연

보험0505 보 (  “보 ” 라 다)  연  개시연 에 달   계 당  전

 간  말 다.  같습 다)  첫날  4시에 시  날  4시에 끝납 다. 

 경  시각  보험가 (보험 )  시에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정    가 (  “ 가 ” 라 

다)  제1  보험료   전에 생  에 여  보   다.

③ 가 계  계  청 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  승낙  전에 계

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  보 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보   다.

1. 제1 에  정  보  시 가 개시   경

2. 망 담보 (  “ ” 라 다) 제17조(계 전  무)  규

   정에 여 계  또  보험 가 에  내  또  건강 단 내  보험   

   생에  미쳤  가  경

3.  제19조(  무  과)  규정  여 가 보    수  

   경  

제2조(보  )

① (  “ ”라 다)  보험 가 제1보험 간 에  제8조(보  )에  

정  고   고 그 접결과  생  또  무 에  가져  원 여 료  

 경 에  1 째 원   가  보험가 (보험 )에  당  원

비  여 드 다. 다만 고  180  내  원에 다.

② 제1  경  보험 가 보 개시   원 여 료   보험 간  만료  에  

퇴원  전  계  원에 여  제1  원비  계  보 여 드 다.

③ 보험 가 정당   원 간   시    에   원비  

전  또    다.

제3조(보   )

 래   원  생   보 여 드  다.

  1.  제9조(보   )에 정   

  2.  제40조, 제41조에 정  주․무  태에  전   고   

제4조( 가  )

①  제4조( 보  계 )에 라  계   에   가  계  

다.  경    가    다.

② 제1     계   경 에   그  적   가  책

비  여 드 다.

③ 제2  규정에  고 보험 , 수  또  계  고   망  경 에



  제9조(보   ) 제2  규정  다.

제5조( 규정)

 가 에  정    보 (단, 제6조(계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

)  규정  제 다)  (단, 제10조( 망보험 )  제11조( 보험 )  규정  

제 다)  다.



1-3. 병 망담보 가

제1조(계  무 )

계  맺  에 만 15  미만 , 심신 실  또  심신  보험가 (보험 )에  

보험 (  “ 보험 ”라 다)   경 에   가 (  “ 가 ” 라 다) 계

 무   미 납  보험료  돌 드 다.

제2조(  보  시   종 )

①  보  보험가 (보험 )에  제1보험 간(  보  시  날  보

험 가 연 저 보험 복  노  연 보험0505 보 (  “보 ” 라 다)  연

개시연 에 달   계 당  전  간  말 다.  같습 다)  첫날  4시에 

시  날  4시에 끝납 다.  경  시각  보험가 (보험 )  시에 

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정    가  제1  보험료   전에 생

 에 여  보   다.

③ 가 계  계  청 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  승낙  전에 계

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  보 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보   다.

1.제1 에  정  보  시 가 개시   경

2. 망  (  “ ” 라 다) 제17조(계 전  무)  규정에 

  여 계  또  보험 가 에  내  또  건강 단 내  보험   생

  에  미쳤  가  경

3.  제19조(  무  과)  규정  여 가 보    수  

  경  

제3조(보험나  계 )

① 보험  나  보험나   다. 단, 제1조(계  무 )  경 에  실제 만나  

적 다. 

② 제1  보험나  계   보험  실제 만나   6개월 미만  끝수  고 

6개월  끝수  1년  계 ,  매년 계 당 에 나 가 가  것  다.

제4조(보  )

① (  “ ”라 다)  보험가 (보험 )에  보험 (  “ 보험 ”라 

다)가 보험 간 에 생  병  여 보험 간 에 망 거나 또  병    접

결과  신체   거나 그   실(  “ ”라 다)  (<

1>참조.  같습 다)에  정   80% 에 당  가 남  경 에   

가 에 라 보험가  전  병 망보험  여 드 다.

②제1 에  고  고정   만 료종결  시적  나 나  나 그 

간  5년  에   정 고 당  20%    여 제1

 적 다

③제1  병 라   에   보  시   보험 에게 감염 거나 병



 병  말 다. 다만, 보  시  전에 보험 가 감염 또  병  실  고  

에  보 여 드 다.

③제1   제2  병 망보험      그 병  단 (  “ 고 ” 

라 다)  180  나  정   경 에  고  180   날  

단에 여 고정  것  정  태    결정 다. 다만, 그  보  

 수  간 에 태가   에  그  태    

 결정  에 판정 시 가  정  경 에  그에 다.

④ 에 당   에 여  보험  , 연 , 신  또   등에 

계  신체  정 에 라  에 여   결정 다.

⑤같  고  2가   가 생  경 에   여 다. 다만, 

 각 신체  판정 에   정  경 에  그 에 다 다.

⑥제5 에  고 동  신체 에  2가   가 생  경 에  

 고 그  높   적 다. 다만,  각 신체  판정 에   정

 경 에  그 에 다.

제5조(계   무)

① 계  또  보험  계  맺   보험  연  정정   체   에 

고 보험가 (보험 )에   다.

②  제1 에 라 험  감  경 에  그 차 보험료  돌 드 , 험  가  경 에  

  날  1개월 내에 보험료   청 거나 계   수 습 다.

③ 제1  에 라 보험료   내   경   청 에  계 가 그  게  

 ,  연  경  전에 적  보험 (  “ 경전 ” 라 다)  연  경

 에 적   보험 (  “ 경  ” 라 다)에  비 에 라 보험  감 여 

다. 다만, 경  연 과 계  고  생  에  그러  다.

④계  또  보험 가  또  무  경 실  에   경  경   

경전 보다 높  에   동 실  날  1개월 내에 계  또  보험 에게 제

3 에  보   보 고 에 라 보험  다.

제6조( 가  )

① 가 제4조(보  )에 정  병 망보험  거나,  제4조( 보  계

)에 라  계   에  그 보  원  생    가  계  

다.  경    가    다.

② 제1     계   경 에   “보험료  책 비  ”에 

라 그  적   가  책 비  여 드 다.

③ 제2  규정에  고 보험 , 수  또  계  고   망  경 에   

제9조(보   ) 제2  규정  다.

제7조( 규정)

 가 에  정    보 (단, 제6조(계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

)  규정  제 다)  (단, 제9조(보   ), 제10조( 망보험 )  제

11조( 보험 )  규정  제 다)  다.



1-4. 단비담보 가

제1조(계  무 )

 보험가 (보험 )에  보험 (  “ 보험 ”라 다)가 가 (  

“ 가 ” 라 다)  보험계 (  “계 ” 라 다)  제2조(  보  시   

종 )에  정  보 개시  전  전에  단 정   경 에   가  무  

, 미 납   가  보험료  돌 드 다.

제2조(  보  시   종 )

①  보  보험가 (보험 )에  제1보험 간(  보  시  날  보

험 가 연 저 보험 복  노  연 보험0505 보 (  “보 ” 라 다)  연  

개시연 에 달   계 당  전  간  말 다.  같습 다)  첫날  그날

 포 여 90  난날  다 날(  “보 개시 ” 라 다)  4시에 시  날 

 4시에 끝납 다. 단, 내 , 경계 종  또   경   보 개시  보험가

(보험 )에  제1보험 간  첫날  4시에 시  날 4시에 끝납 다. 

 경  시각  보험가 (보험 )  시에 다.

② 제1  규정에  고  다  정    가  제1  보험료   전

에 생  에 여  보   다.

③ 가 계  계  청 과 께 제1  보험료   경 에 그 청  승낙  전에 계

에  정  보험 고가 생  에   계  보  다.

④ 제3  규정에  고  다    가 에 당  경 에  보   다.

1. 제1 에  정  보  시 가 개시   경

2. 망 담보 (  “ ” 라 다) 제17조(계 전  무)  규

   정에 여 계  또  보험 가 에  내  또  건강 단 내  보험   

   생에  미쳤  가  경

3.  제19조(  무  과)  규정  여 가 보    수  

   경  

제3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  ( 복))

( 복)  계  보 개시   제7조(보험료  납 연체   계  (

복))  다.  경  ( 복)  계  여 제2조(  보  시   종 ) 

제1  보 개시  적 다.

제4조(보험나  계 )

① 보험  나  보험나   다. 단, 제1조(계  무 )  경 에  실제 만나

적 다.

②제1  보험나  계   보험  실제 만나   6개월 미만  끝수  고 

6개월  끝수  1년  계 ,  매년 계 당 에 나 가 가  것  다.

제5조(보  )

 보험 가 제1보험 간  제2조(  보  시   종 )에  정  , 내 , 경계



종  또  에  보 개시  에  , 내 , 경계 종  또  

 단 정  에   가 에 라 래 에 정   각각 1 에 여 단비  

보험 에게 여 드 다.

 

         
단비

보험계  1년미만 보험계  1년

 단 정시
 가  

보험가  50%

 가   

보험가

내 , 경계 종 , 

  단 정시

 가  

보험가  10%

 가  

보험가  20%

제6조( , 내 , 경계 종 ,  정   단 정)

① 제2조(  보  시   종 )에  보  “ ” 라  제4차 병 에 

 신생물   병(< 3> “ 신생물 ”참조)  말 다. 다만,  C44

(   신생물)에 당  병 또  전 병 (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

 malignant potential)  제 다.  

② “ ” 라  제1 에  정  “ ” 에  신생물   C44(   

신생물)에 당  병  말 다. 

③ “ 내 ” 라  제4차 병 에  내  신생물   병(<

4> 내  신생물  참조)  말 다.

④ “경계 종 ” 라  제4차 병 에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  

  병(< 2>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 참조)  말 다. 

⑤ “ ”, “ ”, " 내 ", “경계 종 ”  단 정  병  또  병  전문  

격  가  에 여 내 져  ,  단  조 (fixed tissue)검 , 미 검 (fine 

needle aspiration biopsy) 또  (hemic system)검 에  미경 견   여  다. 

그러나  병 적 단  가   에  “ ”, “ ”, “ 내 ", “경계 종 ”

에  적 단  “ ”, “ ”, “ 내 ", “경계 종 ”  거  정 다.  경

에  보험 가 “ ”, “ ”, “ 내 ", “경계 종 ”  단 또  료  고  

 만  문   또  거가  다.

제7조(계   무)

① 계  또  보험  계  맺   보험  연  정정   체   에 

고 보험가 (보험 )에   다.

②  제1 에 라 험  감  경 에  그 차 보험료  돌 드 , 험  가  경 에  

  날  1개월 내에 보험료   청 거나 계   수 습 다.

③ 제1  에 라 보험료   내   경   청 에   계 가 그  게  

 ,  연  경  전에 적  보험 (  “ 경전 ” 라 다)  연  

경  에 적   보험 (  “ 경  ” 라 다)에  비 에 라 보험  감

여 다. 다만, 경  연 과 계  고  생  에  그러  다.

④계  또  보험 가  또  무  경 실  에   경  경   

경전 보다 높  에   동 실   날  1개월 내에 계  또  보험 에게 



제3 에  보   보 고 에 라 보험  다.

제8조( 가  )

① 가  제4조( 보  계 )에 라  계  거나 단비   

에  그 보  원  생    가  계  다.  경    가

   다. 그러나, 내 , 경계 종  또   단비 보

험 만  경 에   다.

②    가 에  정  보    보험 가 망  경 에   

가  계  고,  그  가 적   가  책 비  여 드

다.

③ 제2  규정에  고 보험 , 수  또  계  고   망  경 에   

제9조(보   ) 제2  규정  다.

제9조( 규정)

 가 에  정    보 (단, 제6조(계  제 택 등)  제13조(연  

)  규정  제 다)  (단, 제9조(보   ), 제10조( 망보험 ) 내  

제11조( 보험 )  규정  제 다)  다.



2. 보험료 동납  

제1조(보험료 납 )  

①보험계   (  “ ” 라 다)에 라 보험계  거래 ( 체  포

다.  같습 다) 정계좌  여 보험료  동납  다.

②제1 에 여 제1  보험료  납  보험계  거래  정계좌   동납  가

고   경 에,  청  접수 고 동 체 신청에  정보  제공  (다만, 계

 책  보험료 납  가  경 에  거래  정계좌  제1  보험료가 체

 날   다)  청   제1  보험료 납  여 연 저 보험 복  노  연

보험0505 보 (  “보 ” 라 다) 제1조(계  )  규정  적 다

제2조(보험료  수) 

동납   보험계  청 에  보험료납  당 에  고  계 가  

정   다.

제3조(계  무) 

보험계  정계좌  가 경 거나 또  거래정  경 에  그 실  시 에  

다.

제4조( 규정) 

 에 정    보   당  다.



3. 신 드  보험료납  

제1조(적 ) 

 (  “ ” 라 다)  신 드 (  “ 드 ”라 다)  드 원  보험계

(  “계 ”라 다)  여 보험료  납  경 나 드  드 원  계 가 

(  “ ”라 다)  보험 점 계  체결  신 드 점  여 보험료  

동납  경 에 적 다.

제2조(보험료  수) 

  에 라 보험계 가 정  신 드  보험료  결제  여 매 승 에 

 정보  제공   보험료  수시점  다.(다만, 계  책  드승  

가  경 에  실제 드  승   날  보험료  수시점  다)

제3조( 고 드  계 )

① 계 가 고 드  여 계  체결  경   계  보험  보 개시  그 

 실 다.

② 제1  고 드라  간  경과  드, 조․ 조  드, 무  또  거래정  보  

 드, 드 에   원과 가  다  드  말 다.

제4조( 규정) 

 에 정    연 저 보험 복  노  연 보험0505 보   당  

다. 



4. 동차 전   담보 

제1조(계  체결  ) 

①  (  " " 라 다)  보험가 (보험 )에  보험 (  " 보험

"라 다)가 망 담보 (다   가  경 에  그  포 다)  

체결   보험계  청 과  승낙  망 담보 에 가 여 루 집

다. 

②   보험 가 차  , ( , 무 또  동  동 등  주 적  전

 경 에 , 적   제 다),  경 에 여 가 여 루 집 다.

② 망 담보  , 에 여  가  게  경 에   

    가  다.

제2조(보   )

①  망 담보  내 에  고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 

전(탑승  포 다.  같습 다)  에 생  격 고  연  래  고  접

적  원  망 담보 에  정  보험  가 생  경 에 보험  

 습 다. 

②  제1  동차라  동차  시 규  제2조에 정  동차[1  또  2  

람  에 적 게 제  2  동차(2  동차에 1  차   것과 량 125

 3  동차  포 다)]  량  50 미만(전  동  생  조  

경 에  정격  0.59 미만)  동차  말 다.

③ 보험 에게 보험 고가 생  경  그 고가 동차  전  에 생  고 가 

닌가  계  또  보험 가 거주   경찰 에   고처  원 등  결정

다.

제3조(   ( 복))

   ( 복)청   경 에  망 담보  (

복)  승낙  경 에 여 망 담보  ( 복) 규정에 라 

망 담보 과 동시에   ( 복)  취 다.

제4조( 규정)

 에 정    망 담보  다.



5. 전 거래 

제1조(적 )

  (  “ ” 라 다)에 라 컴퓨  여 보험  거래  수  정

 가  (  “ ” 라 다)  여 계  체결  경 에 적 다.

제2조(청  본  보험  )

①  연 저 보험 복  노  연 보험0505 보 (  “보 ” 라 다) 제3조(

   무 등) 제1 에  고 컴퓨  여 에 게시  청 , 보험 , 

전   보험  내 에  동  경 에  청   보험   보험  내  

드  것  간주 다.

② 가 제1   에  계  계  3개월 내에 계  취  수 습 다.  

경   미 납  보험료에  보험  보험계  계   여 드 다 .

제3조(전  )

 보  제3조(   무 등) 제2 에  고 에  계  청 과 

여 계  등  청 에 전 본  제7조 또  전  제3조에  전   경  

그 전  계  등  접  날  것  다.

제4조(보험료  납 )

①  에  보험료  납  ( 체  포 다)   동납 나 신 드  

신 드(  “신 드”라 다)   납 에 다.

② 동납  경 에  동 체 신청   날 , 신 드   납  경 에  신 드 매

승 에  정보  제공   보험료  수시점  다. 다만, 계  책  보험

료 납   드승  가  경 에  실제 보험료가 체  날과 드  승   날  보

험료  수시점  다)

③ 보험계  정계좌  가 경 거나 폐  또  거래 정  경 에   실  시 

에  다.

④ 보험계 가 고 드  여 계  체결  경   계  보험  보 개시  

그  실 다.

⑤ 제4  고 드라  간  경과  드, 조 조  드, 무  또  거래정  보  

 드, 드 에  원과 가  다  드  말 다.

제5조( 규정)

 에 정    보   당  다.



< 1> 

■■  총칙  ■■

1.  정

1)“ ”라   또  병에 여   신체에 남  적  정신 또  체  훼

태  말 다. 다만, 병과  주 과 병   에  료   과정에  시적

 나 나   에 포  다.

2)“ 적” 라  원 적  시 래 복  가망   태  정신적 또  체적 훼

태  적  정  경  말 다.

3)“  ”라   또  병에  료  과   수 게 고 또  그   고

정  태  말 다.

4)다만,  고정   만 료종결  시적  나 나  에 여  그 간  

5년  경  당   20%  시   정 다.

2. 신체

"신체 "라  ①  ②  ③  ④ 거나 말   ⑤  ⑥ 척 (등 ) ⑦ 체간골 ⑧ 

팔 ⑨ 다   ⑩ 가락  ⑪ 가락  ⑫ ․복    비뇨생식   ⑬신경계․정신 동  13개  

말 ,  각각 동  신체 라 다. 다만, 좌․  , , 팔, 다  각각 다  신체  

본다.

3. 

1) 나  가 찰 에 라   2가   신체  또  동  신체 에 , 

나  에 다  가  파생  계에  경 에  각각 그  높  만  적

다.

2)동  신체 에 2가   가 생  경 에   고 그  높   적

 원  다. 그러나 각 신체  판정 에   정  경 에  그 에 다.

3) 적  뇌 판정  고 과 심 동  실 여 공심 동  등 에 존 여 

생  연 고  뇌 태   판정 에 포  다. 

4) 단 에  ① 단   생시  ②  내 과 그 정 ③ 고  과 계  고

 여  ④  료  문제  전  수적   다. 다만, 신경계․정신 동 

 경  ① 개 여  ② 객 적   개  내  가적  여  다.



■■   판정  ■■

1. 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이 었을 

2) 한 이 었을 

3) 한 의 정시력이 0.02 이하로  

4) 한 의 정시력이 0.06 이하로  

5) 한 의 정시력이 0.1 이하로  

6) 한 의 정시력이 0.2 이하로   

7) 한 의 안 에 뚜렷한 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장해를 남  

8) 한 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, 시야 착, 암점을 남  

9)  한 의 풀에 뚜렷한 결 을 남  

10) 한 의 풀에 뚜렷한 동장해를 남  

100

50

35

25

15

5

10

5

10

5

나. 판정

1)시  경  공  시 검 에 라 정 다.

2)" 정시 " 라  경( 택  포  든 종  시  정수단)  정  시  말

다.

3)"    "라  동  적  물   가  거나(“ 각무”), 겨  가  수 

 경 (“ 각”)  말 다.

4) 동  판정   1년  경과  에 그 정  평가 다.

5)"  뚜  동 "라   주시  동 가 정  1/2  감  경 나 정

 시시에  복시(물체가  보 거나 겹쳐 보 )  남   말 다.

6)"  뚜  조절 "라  조절  정  1/2  감  경  말 다. 다만, 조

절  감  무시  수  45   경 에  제 다.

7)"시 가 좁  "라  시 각  계가 정 시  60%  제  경  말 다.

8)" 에 뚜  결  남  “라   결    감   각 (검  )

 전  여   경  말 다.

9)“ 에 뚜  동  남  “라     동공  1/2  거나 또   감

  각  전   수  경  말 다.

10) 나  등에 여 동  적  가  경 에   (  습)  가

다.  경  동 가 적   조 (凹沒) 등에  저  수  태  

“뚜  (  습)” ,   수  태  “ 간  (  습)”  

 가 다.

11)“ 에 뚜  결  남  ”에 당  경 에  (  습)  포 여  평

가  것  보고 (  습)  가  다. 다만,  (  습)   가  

평가   보험 에  것  적 다.



2. 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 의 청력을 전히 잃었을 

2) 한 의 청력을 전히 잃고, 다른 의 청력에 심한 

   장해를 남  

3) 한 의 청력을 전히 잃었을 

4) 한 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  

5) 한 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  

6) 한 의 귓바퀴의 이 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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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판정

1)청  순 청 검  결과에 라 시 (dB : decibel)  시 고 3   청 검  실시

  순 평균역 에 라 적 다.

2)“   청  전   ”라  순 청 검  결과 평균순 역 가 90dB  경  말

다.

3)“심   남  ”라  순 청 검  결과 평균순 역 가 80dB  경 에 당 , 에

다 고 말  고   듣   경  말 다.

4)“ 간   남  ”라  순 청 검  결과 평균순 역 가 70dB  경 에 당 , 

50cm  거 에  보  말  듣   경  말 다.

5)순 청 검  실시  곤란 거나 검 결과에  검   경 에  “ 청 검 , 

스 청 검 , 뇌간 청 검 (ABR), 청 계 검 , 검 ” 등  가실시  

 평가 다.

다. 귓  결

1)“귓   결  ”라  귓  연골 가 1/2  결  경  말 , 귓  

결  1/2미만 고 에 문제가   (  습)  평가 다.



3.  

가.  

 

1)   전   15

나. 판정

1)"   전   "라    곤란 내    각  전  

 경  말 , 각감퇴     다.

2)  (  습)  수  에   각각 여 다.



4. 거나 말 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씹어  과 말하   에 심한 장해를 남  

2) 씹어   또  말하  에 심한 장해를 남  

3) 씹어  과 말하   에 뚜렷한 장해를 남  

4) 씹어   또  말하  에 뚜렷한 장해를 남  

5) 씹어  과 말하   에 약간의 장해를 남  

6) 씹어   또  말하  에 약간의 장해를 남  

7)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 이 생  

8) 치아에 7개 이상의 결 이 생  

9) 치아에 5개 이상의 결 이 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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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 평가

1)     (咬合), 열 태  래  개폐 동, 연 ( ) 동 등

에 라 종 적  판단 여 결정 다.

2)“  에 심   남  ”라  물 나 에  료  취   경

 말 다.

3)“  에 뚜   남  ”라  미  또  에  정  식물(죽 등)  

취   경  말 다.

4)“  에 간   남  ” 라   정  고 식( , 빵 등)  취  수 

나   게 수  에 제  뚜  경  말 다.

5)“말  에 심   남  ”라  다  4종    3종    수 게  

경  말 다.

① 순 (ㅁ, ㅂ, ㅍ)

② (ㄴ, ㄷ, ㄹ)

③ 개 (ㄱ, ㅈ, ㅊ)

④ (ㅇ, ㅎ)

6)“말  에 뚜   남  ”라   5)  4종    2종    수 

 경  말 다.

7)“말  에 간   남  ”라   5)  4종    1종    수  경

 말 다.

8)뇌     실  경 에  말    평가 다.

9)“  결 ” 란  실 또   신경  죽 거나 1/3  파절  경  말 다.

10)  또  가  등  보철  경   또   착  포스 , 만   

 결   정  다.

11) 실   가 든  또  간  간격 나  열 조 등  문제  고  계  

 가 결  경 에  고  결   수에 라  결정 다.

12)   같   라  갈 수      다.

13)신체  에 착  가   결     다.



5.  (  습)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에 뚜렷한 추상(추한 습)을 남  

2) 에 약간의 추상(추한 습)을 남  

15

5

나. 판정

1)“ ”란 ( , , ,  포 ), ,  말 다.

2)“ (  습) ”라  수술 에   남게  태  (  습)  말 , 

건수술    수  경  제 다.

3)“ (  습)  남  ”라  처  적,  등   ,  결 , 조 ( , 

 등)  결    등  수술  여    (  습)    경  

말 다.

다. 뚜  (  습)

1)

 ① 닥  1/2  (  습)

 ②  10cm   (  습  ) 

 ③ 경 5cm  조

 ④  1/2  결

2)

 ① 닥   ( )  결

 ②  닥     결

3)

닥   (  습)

라. 간  (  습)

1)

 ① 닥  1/4  (  습)

 ②  5cm  (  습  ) 

 ③ 경 2cm  조

 ④  1/4  결  

2) 

 ① 닥 1/2   ( ), 결

 ②  닥 1/2     결

3) 

닥  1/2  (  습)

. 닥 

“ 닥 ”라  당  수  제  수   말 ,  12   에

 8×10㎝(1/2  40㎠, 1/4  20㎠), 6˜11  경  6×8㎝(1/2  24㎠, 1/4 

 12㎠), 6  미만  경  4×6㎝(1/2  12㎠, 1/4  6㎠)  간주 다.



6. 척 (등 ) 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척추(등뼈)에 심한 동장해를 남  

2) 척추(등뼈)에 뚜렷한 동장해를 남  

3) 척추(등뼈)에 약간의 동장해를 남  

40

30

10

4) 척추(등뼈)에 심한 을 남   

5) 척추(등뼈)에 뚜렷한 을 남  

6) 척추(등뼈)에 약간의 을 남    

50

30

15

7) 심한 추간판탈출증( 칭 스크)

8) 뚜렷한 추간판탈출증( 칭 스크)

9) 약간의 추간판탈출증( 칭 스크)

20

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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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판정

1)척 (등 )  경 ( )   동  다.

2)척 (등 )   퇴   병 과 고가 그  시  만 ,  본 고  

여  정 여 평가 다.

3)심  동

척 체(척  )에 골절 또   여 4개  척 체(척  )   또  고정  

태

4)뚜  동

 ① 척 체(척  )에 골절 또   여 3개  척 체(척  )   또  고정  

태 

 ②  경 ( : 제1,2 )간  뚜  전 가  

5) 간  동

척 체(척  )에 골절 또   여 2개  척 체(척  )   또  고정  태

6)심  

척  골절 또   등  여 35°  전만   척 만 (척 가   ) 

또  20°  척 만 (척 가   )   

7)뚜  

척  골절 또   등  여 15°  전만   척 만 (척 가   ) 

또  10°  척 만 (척 가   )   

8) 간  

1개  척  골절 또   여 경 (가  정 )  전만   척 만 (척 가  

 ) 또  척 만 (척 가   )   

9)심  간판 (  스 )

간판 (  스 )  여 간판  2  수술 거나 나  간판 라  2  

수술 고 미신경  생 여  저  비 또   가  경

10)뚜  간판 (  스 )

간판 1  수술 여 신경  뚜 고 수 보조검 에   , 척 신경근  전 

비가 정  경



11) 간  간판 (  스 )

수검 (뇌전 단 (CT), 공 (MRI) 등)에  간판 병  고 적  정

 만  (주  뻗  ) 또  감각   경

12) 간판 (  스 )  단  경 에  수술여 에 계  동    평가

 다.



7. 체간골 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어 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을 남  

2) 빗장뼈, 가슴뼈, 갈비뼈에 뚜렷한 을 남  

15

10

나. 판정

1)“체간골” 라  , 골 , 빗 , 가슴 , 갈비  말 ,   동  다.

2)"골  뚜  “ 라  래  같다.

 ①천 절 또  골문 가  태  거나 좌골  2.5cm   정   

   태 또  여 에  정 만에   정  골   남  태

 ②나체가   (결  포 )  게  수  정  말 ,  검  

   여 정  각  20°  경

3)“빗 , 가슴 , 갈비  또  에 뚜   남  ”라  나체가   (결

 포 )  게  수  정  말 ,  검  여 정  각  

 20°  경  말 다.

4)갈비   그 개수  정 ,  등에 계  전체  여 나   취 다.



8. 팔 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팔의 이상을 잃었을 

2) 한팔의 이상을 잃었을 

3) 한팔의 3 절중 1 절의 을 전히 잃었을 

4) 한팔의 3 절중 1 절의 에 심한 장해를 남  

5) 한팔의 3 절중 1 절의 에 뚜렷한 장해를 남  

6) 한팔의 3 절중 1 절의 에 약간의 장해를 남  

7) 한팔에 가 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  

8) 한팔에 가 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  

9) 한팔의 뼈에 을 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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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판정

1)골절 에 내고정물 등   문에 그것   원   에  그 내고정물 

등  제거    판정 다.

2) 절    생  ( 컨  스   고정시  문에  절에 

가 생  경 )  시적  에 여  보   다.

3)“팔” 라  절(肩關節)  절  말 다.

4)“팔  3 절” 라  절, 팔 절  절  말 다.

5)“ 팔    ”라  절  심 에 가  에  절단   말 , 

팔  절 에  절단  경  포 다.

6)팔  절   평가  팔  3 절  절 동  제  등  평가 다. 각 절  동  

정  미 (A.M.A.) “ 적 신체  평가 ”  정 각   정  등  , 절

  시  경 에   각  정  정  동시에 판단 여 태  

 다.

 가)“  전   ”라  

  ① 전 강 ( 절 ) 또  공 절 나 공골   경

  ② 근전  검  전 비 견  고 근 검 에  근  “0등 (Zero)”  경

 나) “심  ”라  

  ① 당 절  동  계가 정 동  1/4  제  경

  ② 근전  검  심  비 견  고 근 검 에  근  “1등 (Trace)"  경

 다) “뚜  ”라  

  ① 당 절  동  계가 정 동  1/2  제  경

 라) “ 간  ”라  

  ① 당 절  동  계가 정 동  3/4  제  경

7)“가 절  남  뚜   남  ”라  골에 가 절  남  경  또  골과 척골  2

개  에 가 절  남  경  말 다.

8)“가 절  남  간   남  ”라  골과 척골    에 가 절  남  경  

말 다.



9)“ 에  남  ”라  골 또  골과 척골에  남  정 에 비  정  각 

 15°  경  말 다.

다.  결정

1)1 (팔과 가락)    원 적  각각 ,  60%  다.

2)  팔  3  절  1 절에 가 생 고 다  1 절에 가 생  경   각각 

적 여 다.



9. 다 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다리의 발 이상을 잃었을 

2) 한다리의 발 이상을 잃었을 

3) 한다리의 3 절중 1 절의 을 전히 잃었을 

4) 한다리의 3 절중 1 절의 에 심한 장해를 남  

5) 한다리의 3 절중 1 절의 에 뚜렷한 장해를 남  

6) 한다리의 3 절중 1 절의 에 약간의 장해를 남  

7) 한다리에 가 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  

8) 한다리에 가 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  

9) 한다리의 뼈에 을 남  

10)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

11)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

12)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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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판정

1)골절 에 내고정물 등   문에 그것   원   에  그 내고정물 

등  제거    판정 다.

2) 절    생  ( 컨  스   고정시  문에  절에 

가 생  경 )  시적  에 여  보   다.

3)“다 ”라  절(股關節)  절  말 다.

4)“다  3  절” 라  고 절, 무 절  절  말 다.

5)“ 다    ”라  절  심 에 가  에  절단   말 , 

무 절  에  절단  경  포 다.

6)다  절   평가   3 절  절 동  제   동  무 등  평가 다. 

각 절  동  정  미 (A.M.A.) “ 적 신체  평가 ”  정 각   정  

등  , 절   시  경 에   각  정  정  동시에 판

단 여 태   다.

 가) “  전   ”라 

  ① 전 강 ( 절 ) 또  공 절 나 공골   경

  ②근전  검  전 비 견  고 근 검 에  근  “0등 (Zero)"  경

 나) “심  ”라  

  ① 당 절  동  계가 정 동  1/4  제  경

  ②객 적 검 (스 스 엑스 )  15mm  동 절( 절  들 거나  것)  

     경

  ③근전  검  심  비 견  고 근 검 에  근  “1등 (Trace)"  경

 다) “뚜  ”라  

  ① 당 절  동  계가 정 동  1/2  제  경

  ②객 적 검 (스 스 엑스 )  10mm  동 절( 절  들 거나  것)  



     경

 라)“ 간  ”라  

  ① 당 절  동  계가 정 동  3/4  제  경

  ②객 적 검 (스 스 엑스 )  5mm  동 절( 절  들 거나  것)  

    경

7)"가 절  남  뚜   남  "라  퇴골에 가 절  남  경  또  경골과 종

 2개  에 가 절  남  경  말 다.

8)"가 절  남  간   남  "라  경골과 종    에 가 절  남  경

 말 다.

9)" 에  남  "라  퇴골 또  경골에  남  정 에 비  정  각  

15°  경  말 다.

10) 다  단  전 골극에  경골내 과 단   정 여 정  다   

비 여 단   다.

다   정에  골 적(bony landmark)    경 나 다  단  판단  

매  경 에  scanogram  여 다  단 정  정 다.

다.  결정

1) 1 (다  가락)    원 적  각각 ,  60%  다.

2)  다  3  절  1 절에 가 생 고 다  1 절에 가 생  경   

각각 적 여 다.



10. 가락  

가.  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한 의 5개 가락을  잃었을 

2) 한 의 첫째 가락을 잃었을 

3) 한 의 첫째 가락 이 의 가락을 잃었을 (1 가락 마다)

4) 한 의 5개 가락 의 가락뼈 일 를 잃었을  또  뚜렷한 

   장해를 남  

5) 한 의 첫째 가락의 가락뼈 일 를 잃었을  또  

   뚜렷한 장해를 남  

6) 한 의 첫째 가락 이 의 가락의 가락뼈 일 를 잃었을  또  뚜렷한 

   장해를 남  (1 가락 마다)

55

15

10

30

10

5

나. 판정

1) 가락에  첫째 가락에 2개  가락 절  다. 그  심 에  가   수 절, 

절 라 다.

2)다  네 가락에  3개  가락 절  다. 그  심 에  가   수 절, 제1 절

(근 절)  제2 절(원 절) 라 다.

3)“ 가락   ”라  첫째 가락에  절  심 에  가  에 , 다  

네 가락에  제1 절(근 절)  심 에  가   가락    말 다.

4)“ 가락    ”라  첫째 가락  절, 다  네 가락  제1 절(근

절)  심 에   가락  거나 조각  져  것  엑스    

경  말 다.

5)“ 가락에 뚜   남  ”라  가락  생 적 동 역  정  동가 역  1/2 

가    경  가락 절  신 동 가 역에  정 다. 첫째 가락  다

 네 가락에  제1, 제2 절  신 동 역  여 정 동 역  1/2  경

 말 다.

6)  가락에 가 생 고 다  가락에 가 생  경 ,  각각 적 여 다.



11. 가락 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한발의 리스프랑 절 이상을 잃었을 

2) 한발의 5개발가락을  잃었을 

3)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

4)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 의 발가락을 잃었을 (1발가락마다)

5) 한발의 5개발가락 의 발가락뼈 일 를 잃었을  또  

   뚜렷한 장해를 남  

6)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를 잃었을  또  

   뚜렷한 장해를 남  

7)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 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를 잃었을  

   또  뚜렷한 장해를 남  (1발가락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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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판정

1)“ 가락   ”라  첫째 가락에  절  심 에 가  , 나  네 가

락에  제1 절(근 절)  심 에  가  에    말 다.

2) 스 랑 절 에   라  족근- 족골간 절 에  절단  경  말 다.

3)“ 가락    ”라  첫째 가락에  절, 다  네 가락에  제

1 절(근 절)  심 에  에  가락    말 고 단순  점   

것만    다.

4)“ 가락에 뚜   남  ”라  가락  생 적 동 역  정  동가 역  1/2 

가   말 ,  경  가락  주   가락 절  신  정 여 결정

다.

5)  가락에 가 생 고 다  가락에 가 생  경 ,  각각 적 여 다.



12. ․복   비뇨생식 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흉복 장  또  비뇨생식  에 심한 장해를 남  

2) 흉복 장  또  비뇨생식  에 뚜렷한 장해를 남  

3) 흉복 장  또  비뇨생식  에 약간의 장해를 남  

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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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 판정

1)“ 복  또  비뇨생식  에 심   남  ” 라   

 ① 심 , 폐, 신 , 또  간  식   경

 ② 식   고  생 가 가 여  등 료처  평생   

     

 ③   전   

2)“ 복  또  비뇨생식  에 뚜   남  ”라  

 ① ,  또  췌  전  라내  

 ②  또  간  3/4  라내  

 ③  고  또   난    

3)“ 복  또  비뇨생식  에 간   남  ”라 

 ① 비  또   신    폐  라내  

 ② 루, 루, 공,  문  남  

 ③  량  50cc  거나 착  공 가  

 ④ 경  1/2  결 거나  착 등  생  가  

 ⑤ 문 근   공 문   경 ( 료과정에  시적  생  경  

    제 )

4) 복  또  비뇨생식   여 생  본동 에 제   경  “< > 생

 본동 (ADLs) 제  평가 ”에 라  평가 고   높   적 다.

5) 간  간병   만 (만 간 , 만 폐 폐  등)   평가  정

 다.



13. 신경계․정신 동 

가.  

장해의 류 지 률

1)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  본동작에 제한을 남  

2)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 적인 감시 

   또  감 상태에  생 해야 할 

3)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 상태에  생 할 정  아 나 

   자해나 타해의 위험 이 지 적으로 있어  적인 감시를 할 

4)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중 을 이 한 이동, 장보  등의 

   본적 사  동을 자  할 수 없  상태  

5) 극심한 치매 : CDR 척  5점

6) 심한 치매 : CDR 척  4점

7) 뚜렷한 치매 : CDR 척  3점

8) 약간의 치매 : CDR 척  2점

9)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

10)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

11)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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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판정

1) 신경계

①“신경계에  남  ”라  뇌, 척수  말 신경계에  여 “< > 생  본

동 (ADLs) 제  평가 ”  5가  본동  나  동  제   말 다.

②  ①  경  “< > 생  본동 (ADLs) 제  평가 ”   10% 미만  경 에  보

   정  다.

③신경계   여 생  다  신체  ( , , , 팔, 다  등)  당  

평가 고 그  높   적 다. 

④ 뇌졸 , 뇌 , 척수  신경계   등  병 또    6개월 동  적  료  

에  평가 다.

그러나, 6개월  경과 다 라  뚜 게   고  경  또  단 간내에 망

  경  6개월  내에   평가  보 다.

⑤ 단 전문  과, 신경 과 또  신경과 전문  다.

2) 정신 동

①  정신 동  에 미   에  “< > 생  본동 (ADLs) 제  

평가 ”에 라  정 여 다.

② 적     24개월  경과  에 판정  원  다. 단,    식

실  1개월   경 에  수   18개월  경과  에 판정  수 다. 다만,  

 전문적 료    판정 여  , 그   경 에  그  여 고정 거나 게  



에  정  다.

③심 적 평가보고  격  갖  심  전문 가 시 고 여  다.

④전문 란 정신과  신경정신과 전문  말 다.

⑤평가  객 적 근거

 ㉮뇌    결   수  뇌 공 , 뇌전 , 뇌파 등   다. 

 ㉯객 적 근거  정  수  경

  - 보 나  술

  - 감정  정  정

  - 가 루  고 신빙  적  검 들(뇌SPECT 등)

  - 정신과  신경정신과 전문 가 시 고 보고   심 적 평가보고

⑥ 각종  정신   간 에 여 보 다.

⑦  스 스 , ( ) 등  , 정신 열 , 편집 , 조 (정 ), 

, 전 , 공포 , 강  등 각종 신경   각종 격  보    다.

⑧ 정신  동  경  개  생   동   동  가 거나 적  감  

 태에 여 정 다. 개  내 에  생   개  동감시   개  

여  다.

3) 매

①“ 매”라  

   - 뇌 에 천적  생  적  병    또  뇌 에   경

   - 정 적  숙  뇌가 에   에  파  문에  득  

      적 또  전 적  저  경

② 매  평가  전문 에  매척 ( 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) 검 결

과에 다.

4) 간

①“간 ” 라  돌 적 뇌파  나 내  뇌 에 거 여 (경 , 식  등)  복

 것  말 다.

②“심  간  ” 라  월 8    연 6개월  간에 걸쳐 생 고, 

시  ,  폐 , 심  , 역 , ,  등  가  태

 말 다.

③“뚜  간  ” 라  월 5    또  월 10   경  연 6개월 

 간에 걸쳐 생  태  말 다.

④“ 간  간  ” 라  월 1    또  월 2   경  연 6개월 

 간에 걸쳐 생  태  말 다.

⑤“ ” 라  전신경  동   신체  균   고 쓰러   

또  식 가 3    말 다.

⑥“경 ” 라  동 가 생 나 스스  신체  균   수   또  3  내

에 정  복   말 다.



< >

생  본동 (ADLs) 제  평가

제 정 에  

동동

-  보조  에  고 다  람  계 적    

 나  수  태(  40%)

- 체  또  다  람    나  수  태(30%)

-  또  walker    적  보  가  태(20%)

- 적  보  가 나 파   태, 난간  고  계단  고 

내 가 가  태, 계 여 평 에  100m  걷   태

(10%)

식물

취

- 식  전  수  계 적  브나 경정맥 수     전적  

공   태(20%)

- 수저  가 여 다  람  계 적    식  전   

수  태(15%)

- 숟가락  가 나 젓가락  가 여 식물 취에  적

 다  람    태(10%)

- 적  식물 취  가 나 젓가락  여 생  거나 식물  

  태(5%)

 

뇨

-  돕    료 나 과적 시술물  에   계

적    태(20%)

- 실에 가  에  ( 강    포 )과  에 

 닦고   에 다  람  계 적    태(15%)

- , 뇨  적  가 나  처 에  다  람   

 태(10%)

- 빈 고 규    2시간  계  무( 전, ,  

등)  수  것   태(5%)

- 다  람  계 적   샤워 또    수  태(10%)

- 샤워  가 나,    수  태(5%)

- 시 신체(등 제 )   만   수  태(3%)

고 

- 다  람  계 적   전   챙겨  수  태(10%)

- 다  람  계 적    또    나만  착  수  

태(5%)

- 착  가 나 다  람   무 (단  그고 , 퍼 고 

내 , 끈 묶고  등)  가  태(3%)



< 2>

동 식  또  미  신생물 

   에 규정  경계 종   병  제4차 개정 병 ( 계청 고시 제

2002-1 , 2003.1.1 시 )  다 에 당  병  말 다.

   

병

 1. 강 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D37

 2. 가 , , 가슴내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D38

 3. 여 생식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D39

 4. 남 생식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D40

 5. 비뇨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D41

 6. 수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D42

 7. 뇌  신경계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D43

 8. 내 비샘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D44

 9.  적  다 D45

10. 골수  D46

11. , 조   조  동 식   미   신생물 D47

12.     동 식  또  미  신생물 D48

   제5차 개정  병 에   병 에 가  에 당  

병   경 에  그 병  포  것  다.



< 3>

신생물

에 규정    병  제4차 개정 병 ( 계청 고시 제2002-1 , 

2003.1.1 시 )  다 에 당  병  말 다.

병

 1. 술, 강   신생물 C00～C14

 2.  신생물 C15～C26

 3.   가슴내  신생물 C30～C39

 4.   절연골  신생물 C40～C41

 5. 종    신생물 C43～C44

 6.   연조  신생물 C45～C49

 7.  신생물 C50

 8. 여 생식  신생물 C51～C58

 9. 남 생식  신생물 C60～C63

10.  신생물 C64～C68

11. , 뇌  신경계    신생물 C69～C72

12. 갑 샘   내 비샘  신생뮬 C73～C75

13. ,    신생물 C76～C80

14. , 조    조  신생물 C81～C96

15. (원 ) 다   신생물 C97

제5차 개정  병 에   병 에 가  에 당  병

  경 에  그 병  포  것  다.



< 4>

내  신생물 

에 규정  내   병  제4차 개정 병 ( 계청 고시 제

2002-1 , 2003.1.1 시 )  다 에 당  병  말 다.

병

 1. 강, 식    내 종 D00

 2.     내 종 D01

 3. 가   계  내 종 D02

 4. 내  종 D03

 5.  내 종 D04

 6.  내 종 D05

 7.  내 종 D06

 8.    생식  내 종 D07

 9.     내 종 D09

제5차 개정  병 에   병 에 가  에 당  병

  경 에  그 병  포  것  다.



< 5>

계 전 수수료

       

 전  계 전수수료

50만원  

100만원 10,000원

500만원 20,000원

1,000만원 30,000원

5,000만원 40,000원

5,000만원 과 50,000원


